
1 .국가표준화현황

o 신속한 국제 표준 동향 반영 곤란

회 검토2개월 一 법정 예고고시 기간 2개웰 一기

술심의회 검토 및 고시 1개월 :종 19〜31개월

지식기반표준과

02-509-7258

12〜25개월 소요

09년도 표준화 계획

국가표준화 개선 방안 및

국가표준의 연구개발부터 제정까지 평균
IS。（특별절차서, 2.9 규격의 유지） 및 순업

표준화법（제1。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）

O 국제표준 도입 에 평균 12개월 소요
에 의거 국가표준은 5년 주기 호인

* 학술연구용역（7〜 9개월） 一 사전 검토（1 개월） 一 

법정 예고고시 기간（2개월） 一 기술심의회 검토 

및고시（1개월） :총 11〜13개월 * 연간 1,000여건의 국제표준 변화에 신속한 대응
3기 O 日-口-

〈연도별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도입 현황〉

〈 연도별 국제표준 제 • 개정 현황〉

（단위 : 종）

계 제조업 비재조업

2004 1.247 1.144 103
2005 1.240 1.142 98
2006 1.388 1.297 91
2007 1.105 1.003 102

O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표준개발에서 제정까 

지 평균 25개월 소요

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및 국제동향에 국내 

산업 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 

적으로 기술변화를 모니 터 링 하고 , 국가표준 제 

정기간 단축 등 국가표준에 신속한 반영 필요
*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을 통한 표준개발（12 〜24 
개월） 一표준정비 및 제정신청（2개웰 一 전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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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가표준화 개선 방안

기본방향

국가표준에 반영

단기과제 : COSD 또는 기표원내에 표준기술연구 

회를 구성 •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

장기과제 :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또는 연구용역 

사업 등으로 추진

신속한 표준화를 통한 국내 산업 지원

신기 술 • 제품 및 국제 동향 변화 등을 국가표준 

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국 

내 산업 화 지원 및 국제 경쟁 력 향상 도모

口 국가나 산업계에서 조기 제정을 요구하는 

국가표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 를

마련하여 기간 단축

口 국가표준 예고기간단축

o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시 에는 산업 

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고고시 기 

간을 반으로 단축（'09.11）

- 국제 적으로 합의 된 표준은 국내 현황에 적 

합 여부만을 검토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

* 단축 내용 : 현 60일 一 3幽 단축（필요시 공청회 

1회 개최）

o 표준개발협력 기관（COSD） 혹은 표준기술연 

구회 에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친 개발（안）은 

전 문위 원회 검 토 없 이 제 정토록 추진

•■ 시행령 개정（안） 마련 : '09.3, 시행령 개정 :

'09.11

* 신속처리절 차（안） : 필수 성능 내용만을 표준으로 

개발 一 전문위원회 검토 생략 一 기술심의회 심 

의만을거쳐 제정

* 신속처리 기반 마련을 우I해 COSD 확대 추진 :

'09.2,' 09.4 등 2회
（'09년 : 14개 기관 一，09년 : 30개 기관）

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（안）〉

현 행 개 정

제16조（산업표준 저!정 등의 예고） Z 제 

1항예 피W 의견 재•기간욘 60일로 

안다. 다안. 산업义吏의 내응 중 吕어 

의 면경 등 경미한 시항요 개정하는 

경우예는 30일로 V 수 있다.

제16조（산업표준 慝정 동의 예고）② 제 

1항예 （Off 의견 제育기간욘 60일로 

한다. 다만. 국저적으로 합의된 표준

8 산엽R주으로 제정 또는 산업표준 

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 

항욜 기■정허는 경우여는 30이로 9； 수 

있다.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o 신속 제정 후 1년간 유지 • 관리하며 필요시 

개정

* 단축 내용 : 개발부터 제정까지 6개월, 제정 후

1 년간 재 검토

口 기업과 국민의 표준화 요구에 신속 대응을 위 

하여 기술표준원 홈페이지（www.kats.go.kr） 
에 인터넷 기술 표준 신문고 개설（'09.1.2） 

口 국제표준이 개정 • 폐지된 경우에는 5년 

주기 가 되지 않아도 국가표준에 반영토록 

표준담당관이 지속적 국제표준 모니터링 

（■09.1-）

o 특히 , COSD가 지정 된 분야는 국제표준 정 

보망을 지원하여, 관련업계의 신속한 의견 

수렴 을 통해 국가표준 에 반영 조치
。기술변화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요구 사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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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'09 년 국가표준화 계획 O 가스기기 등 민원 이 많은 안전 관련 표준 :

1。여종

♦ 저】정 : 313종, 기】정 : 1,199종,

확인 : 2,500종, 폐지 : 105종 
o 수질 , 훨체 어, 고객 만족 등 삶의 질 향상 

표준 : 50여종

口 녹색성장 관련 그린스탠더드 제정 계획 : 。정보보안, 이-러닝, 생체 인식 등 IT 표준
150여종 50 여종

o 기후변화협약 대응 분야 : 실내 공기 질 측정

방법 , 자동차용 천 연가스 등 20여종

。자원순환 , 에 너지효율 분야 : 절근 콘크리트

보강재 , 에너 지경 영시스템 등 10여종

。그린에너지 분야 : 태양광 시스템 , 연료전지,

원자력 시설 등 50여종

o 신성장동력 분야 : 조명용 LED, 그린카 충전 丨 기술표준2009.2
기 , 동물용 RFID 등 70여종

* 특히 최근 이슈화된 LED 조명 제품 표준(

09.2)' 과 국민 편익을 위한 '디지털 컨버터 박스

의 표준('09.하반기)' 은 신속 제정 추진

口 생활공감표준 제 • 개정 계획 : 50여종

o 인체 측정자료를 활용한 가구치수 표준화 : 

15종

o 형광램프 및 가정 용 안전기 관련 표준 : 14종

o 헬스기구 등 운동용구 관련 표준 : 24종

口 국민안전,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국가표

준 제정 계획 : 110여종


